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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
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시험과목) 대학원 법학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동일 교수의 응시과목은 2과목 이내로 한다.

제4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법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법학과 전임교수로 한다.

제6조(문제 유형 및 배점) 문제는 서술형(논술형, 설명형, 사례형 등)으로 출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7조(합격점수)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 점수는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

제9조(시험결과 통지)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성적을 시험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응시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보충규정)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행을 적용한다.


